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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사 개  특별 원  원 개  사건

헌라 원과 장 간  한쟁(2019 1 )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 월 목2020 2 13 ( ) 14:00 심 에 수   , 2019. 4. 25. 

헌라 원과 장 간  한쟁  사건에 하여 변론  열 2019 1 

다. 

 사건  피청  장  사 개  특별 원  미2019. 4. 25. 

래당  원  청  원 신 에  원 채 로 개 한 행

하  사건 개 행 라 한다 가 청  한  해하는지 여  ( ‘ ’ )

  사건 개 행 가 효 지 여 가 쟁  사건 로 헌 재 는 당사, 

 변론  들   청  한 해 여    사건 개 행  효 여

 단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10.

헌 재  공보 실



 사건개요 

청  재 미래당  사 개  특별 원 하 사2019. 4. 25. ( ‘○ 

개특 라 한다 원 었고 피청  다’ ) , . 

재 미래당  표 원 었  원  같  날 2019. 4. 25. ○ 

피청 에게 사개특  미래당  원  청 에  원 채

로 개 할 것  청하 고 피청  같  날 사개특  미래당 , 

 원  청 에  원 채 로 개 하 다. 

에 청   피청  개 행 로 하여 안 심2019. 4. 25. ·○ 

표결  등  침해 았다고 주 하  그 한  침해 과  개 행  

무  하는  사건 한쟁 심  청 하 다.

 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피청  사개특  미래당  2019. 4. 25. ○ 

원  청 에  원 채 로 개 한 행 하  사건 개 행 라 ( ‘ ’

한다 가 청  한  침해하는지 여    사건 개 행 가 무 지 여)

다. 

청구인 주장 요 

  항 본문  시   에는 원  개 할 수 없도록 48 6○ 

규 하고 에도 하고  사건 개 행 는 시   었  , 

루어 므로   항 본문  하 다2019. 4. 25. , 48 6 . 

청 에 하여   항 단 가 규 한 질병 등 득 한 사48 6 ‘○ 

가 없었 에도 하고 청  사에 하여 루어진  사건 개 행’

는   항 단  하 다48 6 .

 사건 개 행 는 원  민  표 로  지 보다 특  당  ○ 

당원 로  지  우 순 에 로  주  라는 헌 원리  

하 다.

 사건 개 행 는  같  헌    하여 청  사개특○ 

 원 로  한  안 심 표결  침해한 것 로  무 다· .



피청구인 주장 요   

  항 본문  본 에  결  로 시  경우에는 동48 6 ‘○ 

   개  수 없고 라는 문언  로 해 하여야 한다 그렇다  ,’ . 

 항  시     원  동    개 하는 것  한‘ ’

하는 것 청  사개특  원 로 었 므로  , 2018. 10. 18. , 

사건 개 행 에는   항  지 않는다48 6 .

  항  다고 하 라도 당론과 상  견해  공개48 6 , ○ 

로 표 하는  원  당 내  사실상 강 로  개  청하는 경우

는 단체  원 한 원  동  통하여 여야 당  합 사항  행하  4

해 가피한 경우로    항 단 가 규 한 질병 등 득48 6 ‘

한 사 에 해당한다’ .

헌재 헌라 결   사건에 그 로 어야 하므2003. 10. 30. 2002 1 ○ 

로  사건 개 행 는 헌 에 지 않는다, .

사개특  동 간 동안 원  지  지할 수 는 리 는 헌  또는 ‘ ’○ 

 원에게 여한 한 라고 할 수 없다.

 사건 개 행 는 헌    하여 청  안 심 표결·○ 

 침해한 것  아니므로 무 라고 볼 수 없다.

주요 쟁점 

 사건 개 행 가   항  하 는지 여48 6 .○ 

 사건 개 행 가 원칙에 는지 여  등.○ 

 당사자

청 원 신: ○ 

리  무  경원 담당변 사 무  담당변      [ ( ), (

사 태훈 변 사 주), ]

피 : ○ 

리  무 한 담당변 사 주 지      [ ( ) ( , , , 

수경 도연, , )]



보 도  료

 

천 재평가 련  원장과 행안  원장간 한쟁  사건

헌라  행안  천 재 련평가  원장과 행안  (2019 4 

원장 간  한쟁 )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 월 목 2020 2 13 ( ) 16:00 심 에 수 , 2019. 8. 2. 

 헌라  행안  천 재 련평가  원장과 행안  2019 4 ‘

원장 간  한쟁 사건에 하여 변론  열 다’ . 

 사건  피청   행 안 원  원장  충청 ‘ ’ 2019. 7. 4. 

도지사  천시장에게 천 재 련 보고   등   공‘

 보내면  청  천 재 련평가 원  원장 원 ’ ‘ ’(

 한 업 보고 보고   참 상  명단  한 행 에 ) ‘ ’

하여 청  신  한  해한 것 라고 주장하며 한쟁 심  , 

청 한 사건 다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10.

헌 재  공보 실



 사건개요 

 국회 행 안 원회 이하 행안 는 천 재 평20 ( ‘ ’) 2019. 3. 28. ‘○ 

가소 원회 이하 이 사건 소 원회 를 구 하 다’( ‘ ’) .

청구인  이 사건 소 원회 원장이고 피청구인  행안  원장이다, .○ 

청구인  피청구인에게 천 재  업 보고 요구  부 요2019. 7. 4. ‘○ 

청 공  송부하 는데  공 에는 천 재  업 보고 계획  함’ , ‘ ’

께 출 상자를 재한 업 보고 보고자  참  상자 명단 이하 이 사‘ ’( ‘

건 명단 이 첨부 어 있었다’) .

피청구인  청구인 부터  공  고 같  날 충청북도지사  천시○ 

장에게 천 재  보고  등 출 요구 공 이하 이 사건 공“ ” ( ‘ ’)

 송하 는데  공 에는 이 사건 명단이 포함 어 있지 않았다, .

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 에 이 사건 명단이 포함 어 있었, ○ 

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  송하면  이 사건 명단  

외한 것  이 사건 소 원회 원장인 자신  권한  침해한 것  효

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 심  청구하 다2019. 8. 2. .

 심판대상

피청구인이 충청북도지사  천시장에게 천 재  보고 2019. 7. 4. ‘○ 

  등 출 요구 공  보내면  업 보고 보고자  참 상자 명’ ‘

단  외한 행 이하 이 사건 행 라 한다 가 청구인  권한  침해하는’( ‘ ’ )

지 여부

청구인 주장 요 

청구인  권한쟁 심  당사자능  가지는 국가 에 해당한다‘ ’ .○ 

청구인  이 사건 소 원회 원  임  아 이 사건 명단  작 하여 피○ 



청구인에게 송하 므 피청구인  이를 그  충청북도  천시에 , 

송부하 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고  이 사건 명단  외하여 . 

업 보고 요구 를 부함 써 이 사건 소 원회는 애  계획한  , 

보고 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  심사할  없게 었다 피청. 

구인  이 사건 행 는 청구인  소 원회 운 권 등  침해하 다.

피청구인 주장 요 

청구인  권한쟁 심  당사자인 국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‘ ’ .○ 

안심사  하여 해당 에 업 보고 등  요구할  있는 권한  소○ 

원회  결권에 한 사항이지 청구인  권한이 아니다.

이 사건 소 원회 회 에는 이 사건 명단에 포함  참고인들  국회  소○ 

한다는 내용이 없다 청구인  이 사건 소 원회  결 없이 이 사건 명단. 

 작 하 므 이 사건 행 는 법하다, .

주요 쟁점 

이 사건 심 청구  법 여부○ 

이 사건 소 원회가 청구인에게 업 보고 출 상자 명단  할  있, ○ 

는 권한  임한 것  볼  있는지 여부

 당사자

청구인 국회 행 안 원회 천 재 평가소 원회 소 원장 권 희: ( )○ 

리인 법 법인 한 담당변 사 이승훈 허 국       [ ( ) , , ]

피구인 국회 행 안 원회 원장: ○ 

리인 법 법인 공감 트 스 담당변 사 식 진       [ , , ]


